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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감사청구 절차

근거 :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
청구대상 : 당해 지자체 및 장의 권한사무중 법령위반 및 공익을 해하는 경우

수사 및 재판관여, 개인사생활 침해, 타기관 감사사항 제외

 >  >  > 열린시정 청렴감사정보 클린여수 청렴부패방지 주민감사청구 절차

클린여수 청렴부패방지 적극행정 면책신청 상담 주민감사청구 절차

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
(감사청구서-취지이유 등)

주무부장관(시도) / 광역자치단체의장(시군구)

대표자증명서교부
(취지공표)

19세이상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 발급

서명요청 (청구인인명부작성)

시도6월,시군구3월이내 (증명서 교부일 이후)

19세이상 - 청구인수 이상(시군구, 읍면동 별로 작성)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서명일자 기재(청구인명부)

청구인명부 제출·공표
시도10일, 시군구5일이내
(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)

지자체장은 대표자 성명, 주소,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소, 인명부,
열람기간, 이의신청, 방법 등 공표
주민수 미달시 시도 5일, 시군구 3일이내 보정 요구

청구인 명부공개·열람
시군구, 읍면동

감사청구심의회(유효서명확인 등 청구요건 심사)

감사실시

주민감사청구 절차

(http://www.yeosu.go.kr)

/www/govt
/www/govt/audit
/www/govt/audit/clean
/www/govt/audit/clean/request_audit
/www/govt/audit/clean/anti_corrupt
/www/govt/audit/clean/request_exampt
/www/govt/audit/clean/request_audit


감사실시
청구수리일로부터 60일이내 종료

감사기간 연장 가능(정당 사유시)

감사결과 공표
(관보, 공보 등)

당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조치 요구(지자체장은 성실이행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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